
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 - 54호

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․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고시

중소기업청장은 2013년 12월 13일 제3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․의

결 등을 거쳐 아래 지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,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를

하였기에 「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」제9조제2항, 제51조제2

항, 동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

고시합니다.

2013년 12월 24일

중소기업청장

진천 국제문화교육특구 지정

1. 특구의 명칭, 위치 및 면적

○ 명 칭 : 「진천 국제문화교육특구」

○ 위 치 :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352-4번지 외 99필지

○ 면 적 : 698,162.3㎡

2. 특구 지정의 필요성

○ 충북혁신도시건설로 중앙교육기관 이전, 우석대 진천캠퍼스 건립,

국가 스포츠 관련 선수촌 입지 등 국제교육문화 인프라 구축

○ 국제문화교육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글로벌 인재육성

○ 국제문화교육 강화를 통한 경쟁력확보 및 브랜드 가치 제고로 진천군의

지역발전 성장동력 창출

3. 특화사업의 주요내용

○ 외국어 교육 인프라 구축사업

- 영어체험교실 구축 운영, 글로벌 에듀센터 운영, 외국어 119센터 운영,

국제영재교육원 운영,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

○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

- 외국어 군민아카데미 운영, 청소년 외국어 페스티벌, 글로벌 리더육성

지원, 프런티어스쿨 운영

○ 테마문화의 국제화

- 지역문화 테마체험, 이색 테마도서관 운영, 생거진천 국제문화 축제,

생거진천 전통문화대학 운영

○ 교육문화의 국제화

- 국제문화교류센터 운영, 다문화가정 통합교육 지원, 국제문화 예절학교

운영,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·운영

4.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

○ 성명 : 충청북도 진천군수(유영훈)

○ 주소 :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

5. 특화사업의 시행기간,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

○ 시행기간 : 2013 ~ 2017년(5년간)

○ 재원 조달방법 : 245억원(국비 84, 도비 25, 군비 69, 기타 67)을 재원

별로 연차적으로 조달

○ 시행방법 : 특화 사업자인 진천군수가 직접 시행

6.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

○ 국내법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자국법에 의한 일정한 요건을

충족하는 교원 및 강사를 임용하여 관내 학생들의 외국어 교육기회를

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법 제19조(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관한 특례) 적용

○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교원의 효율적 관리로 학생들의 외국어

교육 극대화와 안정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 제20조

(「출입국관리법」에 관한 특례) 적용

○ 특구와 특화사업에 대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광고물의 설치

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법 제23조(「옥외광고물 등



관리법」에 관한 특례) 적용

○ ‘생거진천 국제문화축제’ 등의 특화사업 추진 시 도로의 차량을 통제

함으로써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한 이동로 확보를 위하여 도로의 차량

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 제22조(「도로교통법」에 관한 특례) 적용

○ 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특화사업자에게 수의 계약에 의해 사용 및

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,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안정적인

특화사업을 운영하고자 법 제36조(「국유·공유재산법」에 관한 특례) 적용

7.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: 향후 별도 고시

8. 기타

○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

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함.

9.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

○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(Tel : 042-338-1316, Fax :

042-338- 1325) 또는 충북 진천군 진천읍 포석길 37-6(043-539-7712,

Fax: 043-537-0326)에서 열람할 수 있음.

서귀포 휴양·예술 특구 지정

1. 특구의 명칭, 위치 및 면적

○ 명칭 : 서귀포 휴양·예술 특구

○ 위치 :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440-1번지 일원(5,348필지)

○ 면적 : 3,698,450.8㎡

2. 특구지정의 필요성

○ 서귀포시는 교육 및 의료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부족으로 제주시로의

경제활동인구 유출이 심화되어 지역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

실정임

○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, 세계자연유산, 세계지질

공원 인증 및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등 제주도의 브랜드파워와 서귀포시

고유의 자연환경, 천혜의 경관, 스포츠시설 및 문화체험공간 등 지역적 특성을

기반으로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중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

○ 이에 서귀포시 구도심권을 중심으로 작가의 산책길을 포함하는 문화

예술의 거리 권역, 의료휴양 중심의 제주헬스케어타운 권역, 제주월드컵

경기장과 강창학구장 및 공천포전지훈련장을 포함하는 체육인프라시설

활성화 권역 등 3개 권역을 연계한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힐링도시

로의 이미지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
3. 특화사업의 내용

○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

- 작가의 산책길 조성, 솔동산 문화거리 조성, 서귀포 문화예술디자인

시장, 서귀포 종합문예회관 건립, 서귀포 문화예술축제 개최

○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

- 웰니스 파크, 메디컬 파크, R&D 파크 조성

○ 체육인프라시설 활성화사업

- 국내·외 전지훈련단 유치, 한류스타 팬미팅 대회, 서귀포 다목적체육관

신축, 서귀포 생활체육문화센터 조성

4.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

○ 총괄특화사업자

- 대 표 자 :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

- 주 소 :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05 (서홍동 440-1)

○ 단위특화사업자(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)

- 대 표 자 : 녹지한국투자개발유한회사(이하 “녹지그룹”) 대표 황민강

- 주 소 :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2029

5. 특화사업의 시행기간,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

○ 시행기간 : 2013 ~ 2018년(6년간)

○ 재원조달방법 : 총 사업비 8,275억원(국비 72, 지방비 483, 민자 6,000,



공기업예산 1,720)을 재원별로 각각 조달

○ 시행방법 : 특화사업자인 서귀포시장이 직접 시행하되,

- 다만,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(JDC)

에서 부지조성, 녹지그룹 등 민간사업자가 건축․운영

6.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

○ 제주헬스케어타운의 관련업체에 종사할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과 사증

발급기준 및 절차를 완화하여 지속적으로 특화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

법 제20조(「출입국 관리법」에 관한 특례)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

○ 문화관광예술축제기간 및 특구관련 축제와 행사 시 인근 도로의 차량을

통제하여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한 이동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 제

22조( 도로교통법 에 관한 특례)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

○ 특구 및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각종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․

설치의 허가 및 신고기준,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기준 완화를 위하여

광고물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 제23조( 옥외광고물

등 관리법 에 관한 특례)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

○ 도시관리계획안이 포함된 특구계획에 대하여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청취

절차를 거친 경우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상의 의견청취

절차를 거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법 제32조 제1항(「국토의 계획

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관한 특례)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

○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을 위하여 야외전시시설 등을 신고대상으로 처리

하여 사업시행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 제36조의10

(「건축법」에 관한 특례)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

○ 체육인프라 시설 활성화를 위한 행사의 원활한 개최와 방문객의 보행

안전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

위해 법 제40조(「자동차관리법」에 관한 특례)에서 규정하는 특례를

적용

7.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: 향후 별도 고시

8. 기타

○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

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

9.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

○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(Tel : 042-338-1309, 1310)

또는 서귀포시 관광진흥과(Tel : 064-760-2861～3)에서 열람할 수 있음

서산 바이오․웰빙특구 특구계획 변경

1. 특구의 명칭·위치·면적

○ 명 칭 : (당초) 서산 바이오․웰빙특구

⇒ (변경) 서산 바이오․웰빙․연구특구

○ 위 치 :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서산간척지 B지구 일원 (변경없음)

○ 면 적 : 5,699,000㎡ (변경없음)

2. 특구계획 변경목적

○ 최근의 국내외 투자환경 악화와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사업 중

일부사업을 축소․조정하고 자동차 관련 첨단부품 연구시설 등을 새

로이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3. 특화사업 변경내용

○ 교육·연구시설조성사업(첨단부품연구시설 추가)

○ 관광사업(Sea-World형 테마파크 → 친환경에너지 테마파크)

○ 의료시설조성사업(의료시설) 추가

○ 체육시설조성사업(승마장, 생활체육시설 제외)

○ 기타공공사업(소규모 조정)



< 토지이용계획 >

구 분
면 적(㎡) 구성비(%)

당 초 변 경 증 감 당 초 변 경

합 계 5,699,000 5,699,000 - 100.0 100.0

교 육
연구시설
조성사업

계 1,114,780 2,082,133 증) 967,353 19.6 36.6

농업바이오단지 674,420 629,920 감) 44,500 11.8 11.1

농 업 체 험 단 지 86,080 86,080 - 1.5 1.5

바이오전시유통단지 94,600 44,070 감) 50,530 1.7 0.8

첨단바이오단지 209,140 201,590 감) 7,550 3.7 3.6

첨담부품연구시설 - 1,097,000 증) 1,097,000 - 19.2

주 거 용 지 50,540 23,473 감) 27,067 0.9 0.4

관광사업

계 1,110,680 580,413 감) 530,267 19.5 10.2

테 마 파 크 604,620 148,580 감) 456,040 10.6 2.6

숙 박 시 설 484,030 409,803 감) 74,227 8.5 7.2

웰 빙 컴 플 렉 스 22,030 22,030 - 0.4 0.4

의료시설
조성사업

계 - 47,870 증) 47,870 - 0.8

의 료 시 설 - 47,870 증) 47,870 - 0.8

체육시설
조성사업

계 1,110,470 663,900 감) 446,570 19.5 11.6

골 프 장 시 설 836,890 663,900 감) 172,990 14.7 11.6

승 마 장 172,210 - 감) 172,210 3.0 -

생 활 체 육 시 설 101,370 - 감) 101,370 1.8 -

노인복지
시 설
조성사업

계 109,980 109,980 - 1.9 1.9

실 버 단 지 109,980 109,980 - 1.9 1.9

기타공공
사 업

계 2,253,090 2,214,704 감) 38,386 39.5 38.9

생 태 수 로 239,070 239,070 - 4.2 4.2

농 수 로 112,330 195,990 증) 83,660 2.0 3.4

도 로 628,220 493,209 감) 135,011 10.9 8.7

하수종말처리장 5,180 5,180 - 0.1 0.1

녹 지 1,268,290 1,281,255 증) 12,965 22.3 22.5

4.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

○ 지방자치단체 (변경없음)

- 서산시장(충청남도 서산시 관아문길 1)

○ 사업시행자

- (당초) 현대건설주식회사(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-2번지) ⇒

(변경) 현대건설주식회사(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-2번지),

현대모비스주식회사(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9-4번지)

5. 특화사업의 시행기간·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

○ 시행기간 : 2008∼2015년 (변경없음)

○ 재원조달방법 : (당초) 5,995억원 ⇒ (변경) 7,221억원(증 1,226억원)

- 전액 민자로 추진

○ 시행방법 : 특화사업자인 서산시장, 현대건설(주), 현대모비스(주)가 연

차별로 시행

6.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(변경없음)

○ 특구면적 전체에 대하여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

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것과 관련「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

특례법」(이하“법”이라 한다.) 제39조(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) 제1

항 제1호,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

○ 특구면적 전체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것과 관련 법 제40조(허

가 등의 의제) 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

○ 특구 내 골프장의 체육시설업의 등록권한 이양에 대하여 법 제41조(체

육시설의 설치․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) 제2항에서 규정하는

특례를 적용

7.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(향후 별도 고시)

8.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

○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화규제개선과(전화 : 042-338-1315) 또는 충청

남도 서산시 성장전략과(전화 : 041-660-2353)에서 열람할 수 있음.

9. 기타

○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

의견을 반영하여 시행



구 분 당 초 변 경

특 화

사 업

○ 고교 원어민 강사 배치

○ 창녕영어마을 운영

○ 사이버외국어학습센터 운영

○ 교육여건 개선

○ 학교 외국어교육 강화 및 글로벌창의인재

양성사업

- 학교 외국어 강사 배치 및 활용

- (추가)거점 초등학교 외국어 교육 활성화

- (추가)글로벌 창의인재양성 프로그램

○ 창녕영어마을 운영

○ 사이버외국어학습센터 운영

○ 교육여건 개선

규 제

특 례

○ 초·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

○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
좌동

○(추가)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

창녕 외국어교육특구 계획변경

1. 특구의 명칭․위치 및 면적 등

○ 명칭 : 창녕 외국어교육특구(변경없음)

○ 위치 : (당초) 경남 창녕군 창녕읍 낙영4길 13번지 외 68필지

⇒ (변경) 경남 창녕군 창녕읍 낙영4길 13번지 외 101필지

○ 면 적 : (당초) 275,423㎡ ⇒ (변경) 370,239㎡(증, 94,816m)

○ 사 업 비 : (당초) 8,040백만원 ⇒ (변경) 27,450백만원(증, 19,410백만원)

○ 시행기간 : (당초) 2005년 ~ 2014년 ⇒(변경) 2005년 ~ 2018년(증, 4년)

○ 사업내용

2. 특구계획 변경목적

○ 창녕군은「영산여자고등학교」와「영산고등학교」가 통합됨으로써 기존의

영산여자고등학교 부지를 활용하고, 구 영산고등학교 부지는 제외

○ 기 조성된 창녕영어마을 기반위에「학교 외국어교육 강화 및 글로벌 창

의인재」양성사업 신규 편입

○ 외국어교육 특구 위치ㆍ면적 변경 및 기간연장에 따른 예산증액,「옥외

광고물 등 관리법」에 관한 규제특례 추가

3. 특화사업의 내용

① 학교 외국어교육 강화 및 글로벌 창의인재양성사업

○ 학교 외국어 강사 배치 및 활용(‘05～’18) : 5,930백만원

- 외국인 강사 : 8명

- 대상학교 : 8개교(창녕제일고등학교, 영산고등학교, 창녕여자고등학교,

남지고등학교, 창녕고등학교, 창녕공업고등학교, 창녕대

성고등학교, 창녕옥야고등학교

○ (추가) 거점 초등학교 외국어 교육 활성화(‘12～’18) : 2,640백만원

- 대상학교 : 5개교(창녕초등학교, 명덕초등학교, 영산초등학교, 남지초등학교,

동포초등학교)

○ (추가)글로벌 창의인재양성 프로그램(‘10～’18) : 640백만원

② 창녕 영어마을 운영

○ 영어체험캠프(‘05～’18) : 6,674백만원

- 사업내용 : 창녕영어마을 내 초·중학생 체험캠프,

고등학생·교사·일반인 체험프로그램운영

○ 영어종합학예발표회(‘10～’18) : 98백만원

- 사업내용 : 초중학생 영어종합학예발표회 개최(말하기,듣기,영작문 쓰기 등)

○ 홍보 및 특구 협력체계 강화(‘05～’18) : 98백만원

- 사업내용 : 교재개발 및 원어민강사 워크숍, 대외홍보 및 협력강화,

특구평가지원단활동강화(학부모대표참여)

③ 사이버 외국어 학습센터 운영(‘05～’18) : 4,750백만원

- 사업내용 : 원격 사이버 화상 영어교육

④ 교육여건개선 사업(‘05～’18) : 6,620백만원

- 사업내용 : 어학실 설치지원, 학습도구 지원, 정보화기기 교체지원

4.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(변경없음)

○ 성 명 : 경상남도 창녕군수

○ 주 소 :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(교리 1)

5. 특화사업의 시행기간,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



○ 시행기간 : 2005년～2018년

- 당초 2005년 ~ 2014년

- 변경 2005년 ~ 2018년(증, 4년)

○ 시행방법 : 특화사업자인 창녕군수가 직접 시행(변경 없음)

○ 재원조달방법

- 당초 8,040백만원(국비 2,790백만원, 군비 5,250백만원)

- 변경 27,450백만원(국비 2,790백만원, 군비 24,660백만원, 증, 19,410백만원)

6.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

○ 학교 외국어교육 강화 및 글로벌 창의인재양성사업, 창녕영어마을 운영 등

특화사업에 대하여 법 제19조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

특례를 적용

○ 학교 외국어교육 강화 및 글로벌 창의인재양성사업, 창녕영어마을 운영

등 특화사업에 대하여 법 제20조「출입국관리법」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

특례를 적용

○ 창녕영어마을 운영 특화사업에 대하여 법 제23조「옥외광고물 등 관리

법」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

7.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: 향후 별도 고시

8. 기 타

○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

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

9.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

○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(Tel : 042-338-1311, Fax :

042-338-1325) 또는 경상남도 창녕군 행정과(Tel : 055-530-1223, Fax :

055-530-1210)에서 열람할 수 있음.

구 분 기 존 변 경

특 화

사 업

내 용

① 허브농업단지 조성

- 기존농지를 이용하여 경관농업지구,

기타 허브농업지구를 조성

․케모마일, 감국, 페파민트, 라벤다등

② 허브밸리지구 조성

- 허브복합토피아관․아로마테라피관․

연구동 건립, 허브제품가공생산지

조성, 관리동 신축, 주차장 확장,

도로 등 기반시설 개설

③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

- 지리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식물을

위주로 한 자생식물공원

① 허브농업단지 조성

- (당초) 좌동

- (추가)

· 허브체험농원 조성

② 허브밸리지구 조성

- (당초) 좌동(연구동 미건립)

- (추가)

· 아로마테라피관 부지 확장

및 숙박시설 조성(민자 유치)

· 미니동물원 조성

· 라이더 운영

③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

- (당초) 좌동

- (추가)

· 전망대 및 휴게시설 설치

· 풍속문화전시관 조성

· 에코어드벤처 조성

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계획변경

1. 특구의 명칭, 위치 및 면적

○ 명 칭 :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(변경 없음)

○ 위 치 : 당초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 431번지외 466필지

⇒ 변경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 431번지외 424필지

○ 면 적 : 당초 701,144㎡ ⇒ 변경 720,907㎡(증 19,763㎡)

2. 특구계획 변경목적

○ 특구면적을 확장하고 예산을 증액하며, 허브를 테마로 한 생태교육

및 체험프로그램 도입과 체류형 관광기반 조성을 위하여 허브체험

농원의 조성과 관광휴양시설 및 숙박시설 등 세부시설을 추가하고,

특화사업과 관련된 민간투자여건 마련과 세부시설의 조성을 위하여

토지이용에 관한 특례 등을 추가하여 남원 허브산업 발전과 지역경제

활성화를 위하여 특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

3. 변경내용

 신규 특화사업 추가



규 제

특 례

①「농지법」에 관한 특례(법 제26조)

②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

법률」에 관한 특례(법제27조의 3)

③ 국유ㆍ공유 재산 등에 관한 특례

(법 제36조의 2)

④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

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관한 특례

(법 제36조의 12)

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등의 의제

(법 제39조)

⑥ 허가 등의 의제(법 제40조)

좌동

구 분

면적(㎡)
구성비

(%)

용도지역
지구단위
계획구역
여부

비고(증감사유)

기정 증감 변경 기정 변경

총 계 701,144 증) 19,763 720,907 100.0

자생

식물

환경

공원

계 115,910 증) 14,594 130,504 18.1 특구구역 확장

공원조성(기반시설 포함) 115,910 감) 12,170 103,740 14.4
보전
관리

계획
관리

지구단위
계획구역

특구구역 확장,
신규특화사업(시설) 제척

전망대 및 휴게시설 설치 　- 증) 1,500 1,500 0.2
보전
관리

계획
관리 ″ 신규특화사업 반영

풍속문화전시관 조성 　- 증) 1,800 1,800 0.2
보전
관리

계획
관리 ″ 신규특화사업 반영

에코어드벤처 조성 　- 증) 23,464 23,464 3.3
보전
관리

계획
관리 ″ 신규특화사업 반영

 사업비 증가(115억 증가)

○ (기존) : 당초 386억원(국비 158, 도비 20, 시비 151, 민자 57)

→ (변경) : 변경 501억원(국비 212, 도비 20, 시비 213, 민자 56, 증 115억)

※ 증가된 115억에 대하여 국비 54억원, 시비 62억원은 이미 확보하였거나 연차

적으로 확보할 예정임.

○ 증가사유

-「허브체험농원조성」사업비 21.6억(국비 10.6, 시비 11.0), 「아로마테라피관」

부지 확장 및 숙박시설 조성 사업비 20.5억(민자 20.5), 「풍속문화전시관」

조성 사업비 19.5억(민자 19.5) 등

< 토지이용계획(변경) >

(단위 : ㎡)

허브

밸리

지구

계 153,896 증) 1,672 155,568 21.6 ″ 특구구역 확장

허브복합토피아관 15,437 감) 10 15,427 2.1
계획
관리

계획
관리 ″ 지적오차 정정

아로마테라피관 및
숙박시설

9,889 증) 5,542 15,431 2.1
계획
관리

계획
관리 ″

기존 녹지 및 도로,
화장실 편입으로 증가

미니동물원 - 증) 1,613 1,613 0.2
계획
관리

계획
관리 ″ 신규특화사업 반영

라이더 관리소 - 증) 914 914 0.1
계획
관리

계획
관리 ″ 신규특화사업 반영

화 장 실 856 감) 215 641 0.1
계획
관리

계획
관리 ″ 아로마테라피관부지내

편입으로 감소

관 리 동 4,809 감) 372 4,437 0.6
계획
관리

계획
관리 ″ 특구토지이용계획

변경에 따른 조정

허브제품가공단지 28,782 감) 10 28,772 4.0
계획
관리

계획
관리 ″ 지적오차 정정

도 로 29,087 감) 976 28,111 3.9
계획
관리

계획
관리 ″ 아로마테라피관내

편입으로 감소

주차장 35,021 감) 2,459 32,562 4.5
계획
관리

계획
관리 ″ 완충녹지 신설로 감소

녹 지 30,015 감) 2,355 27,660 3.8
계획
관리

계획
관리 ″

아로마테라피관내
편입으로 감소

허브

농업

지구

계 431,338 증) 3,497 434,835 60.3 특구구역 확장

허브농업지구 431,338 감) 53,598 377,740 52.4 농림 농림
특구구역 확장,

허브체험농원 제척

허브체험농원 조성 - 증) 57,095 57,095 7.9 농림
계획
관리

지구단위
계획구역

신규특화사업 반영

4.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

○ 성 명 : 전라북도 남원시장(이환주)

○ 주 소 :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(도통동 518)

5. 특화사업의 시행기간, 시행방법

○ 시행기간 : 2005년 ~ 2017년(변경 없음)

○ 시행방법 : 특화사업자인 남원시장 직접 시행(변경 없음)

※ 민자 부분은 특구변경 후 공모를 통해 특화사업자 지정

6.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

7.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: 향후 별도 고시



8. 기타

○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

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

9.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

○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(Tel : 042-338-1316, Fax :

042-338-1325) 또는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(063-620-4895, Fax:

063-620-6745)에서 열람할 수 있음.

익산 한양방의료연구단지특구 지정해제

1. 특구지정 해제사유

○ 익산시는 산 학 연 관 협력의 특화된 한양방의학 종합도시로의 성공

모델을 만들고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에 의하여

2005년 2월 “익산한양방의료 연구단지특구”로 지정받았음.

○ 그동안 익산 한양방의학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구

기술개발사업 및 한양방의료산업의 분야별 공동연구 기술개발지원을

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총력을 기울여 왔으나 계획 대비 특화사업의

추진실적이 미진한 실정임.

○ 또한, 전라북도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의 4대 전략산업 중 생물(바이오,

한방)산업과 방사선 융합기술(RFT)산업 발전에 부응하고, 지역내 입주

희망 기업체에게 산업부지 제공 및 의료산업과 첨단 방사선기기의

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2008년 12월 “익산종합

의료과학산업단지”가 지정됨에 따라 산업단지 사업과 특구 사업의 중복

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의제규정 적용에 따라 특구법 규제

특례 활용의 필요성이 해소되어 특구지정의 의미가 없는 실정임.

○ 이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1조에 따라 특구의

지정해제를 신청함.

2. 지정해제 특구 개요

가.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

○ 명칭 : 익산 한양방의료 연구단지특구

○ 위치 :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499-7번지 일원

○ 면적 : 149,908㎡

○ 지정일 : 2005. 2. 2.(지경부 2005-2호)

나. 특구의 지정 목적

○ 익산시의 관내 한양방으로 인지도가 높은 대학의 소재 등 기본인프라가

잘 갖춰져 있는 한방 및 치료 등 의료분야에 대하여 산 학 연 관 협력의

특화된 한양방의료 연구단지특구 조성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

특화된 한양방의학 종합도시로의 성공모델 구축.

다. 특화사업의 내용

○ 한양방의료 연구단지 조성

○ 노인전문병원 건립

○ 방사선영상기술센터 건립

다. 특구사업자

○ 지방자치단체 : 전라북도 익산시장

라. 특화사업의 시행기간, 사업비,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

○ 시행기간 : 2005～2013년

○ 사 업 비 : 276억원(국비 88억, 시비 162억, 민자 26억)

○ 재원조달방법 : 국비 88억, 시비 162억, 민자 26억

○ 시행방법 : 특화사업자인 익산시장이 직접시행

3.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

○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(Tel : 042-338-1316, Fax :

042-338-1325) 또는 전북 익산시 인북로 32길 1(063-859-4522, Fax:

063-859-4547)에서 열람할 수 있음.


